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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에�대한�공공지원이�민간기부에�미치는�효과:

전문예술법인․단체를�중심으로

김재중�․ 허식

[국문초록]�

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간기부 간의 관계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

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과 민간기

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지원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

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은 약하기는 하나, 민간기부

를 구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분야 비영리단체의 사례에 대한 

해외 연구와 견주어 보았을 때 일정 부분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로 좀 더 정교한 분석이 추후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잠재기부자들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술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데 공공지원이 마중

물 역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공공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알리는 작업, 모금관

련 교육과 컨설팅의 확대, 좋은 사례의 체계적인 공유 등을 통한 정책적 간접지원이 확

대된다면 예술을 즐기는 국민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단체의 지위나 역할

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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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예술단체

는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와 같이 자체 이익 창출에 의한 수입만으로는 고유목적활동, 즉 

예술을 창작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용호성, 2010; Feder 

and Katz-Gerro, 2012; Preece, 2015). 따라서 또 다른 외부재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예술활동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특정 사업 지원을 받기도 하고, 

단체의 미션(mission)이나 활동내용에 공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

아 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유

지나 확대를 위해서는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이나 기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

기 마련인데, 정부의 지원과 민간영역의 기부의 관계, 즉 공공지원이 민간기부를 견인하

는지 혹은 밀어내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관련 분야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공공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Andreoni, 

1989, 1990).

1973년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이어 왔다.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르러 저조하던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에 필요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일종의 공공재로서 사회에 알려지고 향유되며, 나아가 사

회적․국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노력을 어느 정도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술단체는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기대는 적어도 예술단체의 활동이 

시장 속에서 충분히 자생하고, 수요층이 계속 생기는 안정화 단계까지 정부의 지원이 계

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계속되는 정부지원이 예술단체의 경쟁력과 자생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박경래․이

민창, 2001), 그래야만 체계적으로 미래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지원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로 다양한 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

(mechanism)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현재는 다소 지나치게 정부지원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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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반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오히려 그 필요성

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해외에서는 공공지원이 민간지원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자

체 재원조달을 증가시키는 구인(crowding-in)효과-를 갖는지, 부정적인 효과-자체 

재원조달을 감소시키는 구축(crowding-out)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

가 보고되고 있다. Tinkelman(2010)은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공기관의 예술에 대한 지원이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를 달러 대 달러 수준으로 구축한다면 정책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회가 NEA에 

예술단체 지원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고 새로운 예술활동은 일어나지 않

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구인효과가 발생한다면 공공지원의 역할이나 효과가 극명하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날 것이고,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의의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공공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나 예술

단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관한 충분한 실

증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국내 연구를 보면 정부 지원이 포함된 기존 비영리분야 연

구는 주로 사회복지에 치우쳐 있고(김준기, 1998; 박경래･이민창, 2001; 이제복, 

2015), 순수예술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간기부 간 관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1).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A라는 잠재기부자가 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고 자신의 행동에서 최대한의 효용을 얻고자 한다. 공공지원을 받은 어떤 예술단체가 

A에게 기부를 요청해 왔다. 이때 A는 기부하거나 하지 않거나 택일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A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음, 공공지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낸 세금 일부가 포함되

어 있을 수 있겠군. 그럼 왜 또 돈을 내야 하지?’라고 생각하거나, ‘아, 공공지원을 받은 

단체니까 무언가 잘하는 단체인가 보군. 그럼 다른 데보다 여기에 내 돈을 기부하면 어

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구축효과와 구인효과의 

핵심가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민간기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민간으로부터 유입되는 기부금을 구축하는지 혹은 구인하

1) 관련 연구로는 외부 보조금이 예술단체의 자율성, 재원조달 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정광호, 2004)과 예술
단체의 자율성과 자원 의존성에 대한 연구(정광호․권기헌, 200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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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하여 전국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자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효과와 함께 민간의 예술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비영리성격을 가진 예술단체의 재원

구조를 알아보고,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제3장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분석자료와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그리고 제4장

에서 실증분석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1.�예술단체의�재원�구조와�기부

예술단체는 크게 나누어 자체수입, 공공지원, 기부의 3가지 재원으로 창작활동이나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예술단체의 재원 간의 

균형이나 집중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고, 민간기부활동도 활발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예술단체에 대

한 기부는 미약한 수준이고 이는 곧 예술단체의 재원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나기 힘든 이유와 연결된다. 미국 예술단체의 경우, 자체수입의 비중이 60%에 달하고 

기부는 31%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의 지원은 7%에 그치는 데 비해,2) 우리나라의 경

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국한되기는 하나 자체수입이 21%, 기부금은 3%, 그리고 공

공지원금이 76%에 달하고 있다.3) 이는 1970년대 공공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예술단체의 재정이 정부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김준기, 2000)과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예술행사 관람률이 보이고 있는 순수예

술에 대한 일반 시민의 낮은 관심, 그리고 아직까지는 낮은 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인식

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9; 아름다운재단, 2018).4) 실제 

2) Americans for the Arts(2017), “Source of Revenue for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https://www.
americansforthearts.org/sites/default/files/2017AF_SourceRevenueNonprofitArtsOrgs.pdf

3) 예술경영지원센터(2018),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p. 78.
4) 기부를 받은 쪽(단체)뿐만 아니라, 기부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도 3%의 결과가 나온 의미는 실제로 그 수

치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민간기부에 미치는 효과    35

비영리분야에 대한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기부문화 분석을 위해 격년으로 조사하는 기빙인

덱스(Giving-index) 코리아에 나타난 문화예술기부의 비율은 0.2%~0.5%에 불과하

고, 재정패널을 활용한 송헌재․고선․김지영(2019)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예술분야

에 대한 기부는 최고 0.6% 수준에 머물러 있다.5) 개인이 아닌 기업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백서’에는 문화예술분야가 체육과 함께 분류되어 있어 

실제 기부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예술분야 기부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메세

나협회의 연차보고서에는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사회공헌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기업이 보유한 시설 운영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

어 일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나타나는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예술 정책 변화와 직간접적인 지원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예술백서

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과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2005년), 기업의 경비를 문화예술분야에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문화관련 접대비 제도를 시행(2007년)하는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문화예술계로 유입되는 민간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문화예술후원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2014년 시행)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정

책을 시작하게 되었고, 개인의 소액기부를 예술분야로 이끌어내고자 2011년도에 ‘크

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이름으로 소액모금 프로젝트의 첫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6) ‘아트서울 기부투게더’(서울문화재

단)7) 등을 통해 단순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 실제 기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되는 등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나 캠페인 

등8)을 통해 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관심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2007년에 0.6%의 참여율을 나타냈으며, 그 후 0.1~0.2%의 수치를 보이다가 2016년에 다시 0.6%로 상
승하였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텀블벅이 협력하여 ‘예술하는 청춘시대’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umblbug.com/collections/newartistree2019 참고. 

7) 서울문화재단은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자
세한 내용은 http://givetogether.sfac.or.kr/html/main/index.asp 참고.

8) 대표적인 사례로 ‘예술나무운동’(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치 확산 캠페인-우리 내기 할까요’(서울
문화재단), ‘문화이음’(경기문화재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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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지원과�민간기부의�관계

세금을 내는 이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낸 비자발적인 세금이나 자발

적 기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재로부터 효용을 얻게 된다(De Wit & Bekkers, 2017).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유입된 자원이 쓰이는 시장에 정

부의 자원이 과잉 공급되면 민간의 자원은 정부의 지출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구축효

과(crowding-out effect) 가설의 핵심인데(Bergstrom, Blume, & Varian, 1986; 

Roberts, 1984), 세금으로 편성된 정부지출을 기부의 대체재(substitutes)로 인식하

고(Andreoni & Payne, 2003), 기부 패턴을 정부지출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만드

는 현상을 말한다(De Wit & Bekkers, 2017).9)

반면, 정부의 지원이 해당 분야나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거나 적

어도 보여주는 효과(endorsement effect)가 발생한다면 잠재기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기꺼이 단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놓는다는 견해가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 

가설이다(Borgonovi, 2006; Eckel, Grossman, & Johnston, 2005; Neto, 2018). 

구인․구축효과와 관련한 시각은 구축효과 가설의 정립 이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대

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납세자(taxpayers)로서의 기부자

가 자신의 확장으로 보는 세금에 의한 공공지원에 대하여 완전한 구축효과의 시각을 보

여주고 있으나(Bergstrom et al., 1986; Roberts, 1984; Warr, 1983), 198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시각에 의문이 제기되면서(Andreoni, 1989, 1990) 공공지원은 

기부에 대한 불완전한 대체재로서 불완전한 구축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고(Andreoni, 

1990; Steinberg 1991), 이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소유물의 이전, 즉 기부와 정부지원

을 완전한 대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축효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거나(Andreoni 

& Payne, 2011; Luksetich & Lange, 1995; Tinkelman & Neely, 2011), 공공지원

이 해당 단체의 가치나 명성을 보여주어 구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Borgonovi, 

2006; Eckel et al., 2005; Heutel, 2014; Payne, 2001; Werfel, 2018)도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수입의 종류와 비율 또한 

9) 여기에는 개별 잠재기부자들이 그들이 기부하려는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고
도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다소 강한 가정이 필요하다(Andreoni, 1988; Andreoni & Payne, 2003; 
Bergstrom et al., 1986).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민간기부에 미치는 효과    37

다양할 수밖에 없고(Kim, 2017; Schatteman & Bingle, 2017), 기부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 자발적 참여 동기,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기부

가 아닌 다른 재원 등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 기부 여부 혹은 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있

다(Eckel et al., 2005). 그래서 조직 구조나 미션에 따라 다른 목적과 활동을 지속하는 

비영리분야간 뿐만 아니라, 지원주체가 되는 정부의 수준, 또는 비영리분야에 대한 중요

성과 배경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구축․구인효과의 강도나 방향이 다른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조선주․박태규, 2012; Borgonovi, 2006; De Wit & Bekkers, 2017; 

Khanna & Sandler, 2000).

국내 연구 결과도 다양한 편인데, 시민단체, 관변단체, 사회복지 및 학교법인에 대한 

연구(박경래․이민창, 2001)와 보육분야에 대한 연구(조선주․박태규, 2012)에서는 

구인효과가,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무성․김예진, 2017)와 지자체 내의 

비영리법인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전영옥, 2009)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나

고 있다.10) 다만, 특정 지역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전영옥, 2009; 조선주․박태

규, 2007), 현황자료 위주의 데이터로 연구하거나(정무성․김예진, 2017), 혹은 사용

된 데이터가 많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박경래․이민창, 2001; 전영옥, 2009; 조선

주․박태규, 2012).

Abrams & Schitz(1978)는 앞서 말한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정부의 

예산책정이 기부자의 가처분소득을 낮추게 되어 기부 감소로 연결된다는 ‘소득효과’로 

구축효과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극단적인 합리적 모델(ultra-rational model)

로서, 공공재 모형(public goods model)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Andreoni, 

2003; Roberts, 1984; Warr, 1982), 아주 이타적이고 공공재의 총합에 신경을 쓰는 

잠재기부자가 있을 경우, 공공지원을 자발적 기부의 대체재로 인식하게 된다(Khanna 

& Sandler, 2000). 이때 잠재기부자는 정부의 지원을 자기 자신의 확장 혹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소득)의 재분배로 보면서(Payne, 1998) 정부지원에 반응하는 완전한 구

축효과(complete 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고 보았다.11) 둘째, 상호 효용

10)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예술단체에 대한 외부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정광호, 2004)이나 보
조금 규모와 지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민정, 2015)가 있었지만, 공공지원과 민간기부 간 직접적 관
계를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11) 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공공지원을 얻어내었을 때 잠재기부자 
혹은 기존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의 효용보다 전체 기부액의 효용을 궁금해 하면서(신현재․이석
원, 2008), 또 다른 재원(기부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는 기부의 감소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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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t utility) 관계로서 정부지원이 발생하면 수혜단체의 필요(need)를 

줄이게 됨을 의미하고 사적 기부의 만족이 약해져서 부분적 구축효과(partial 

crowding-out effect)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Andreoni(1989, 1990)는 이타주의

자인 잠재기부자의 의사 결정단계에서는 순수 공공재 모형에서 가정한 정보의 대칭성

이 무너지게 되고, “warm glow”를 유발하는12) 이기적인 동기(egoistic motive)의 존

재나 크기에 따라 구축효과가 불완전해진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잠재기부자가 완전히 이

기적인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기부행위를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 소비의 일종으로 바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행위는 정부지원 수준과 독립적이라는 전제하에 세금이 정부지원

의 금전으로 충당됨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의 책정으로 인한 가처분소

득의 감소는 최소한의 구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결국, 구축효과를 가져오는 연구

들이 주는 시사점은 정부가 공공지원이 기부에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고, 공공지원의 수

준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Heutel, 2014).

구인효과는 구축효과와 반대로 비영리분야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

당 분야에 대한 민간기부를 촉진한다는 가설인데, 구축효과와 마찬가지로 이를 설명하

는 논리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Khanna & Sandler, 2000). 어떤 비영리

조직이 유명하지 않거나, 잠재기부자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경

우, 정부의 지원은 단체의 수준이나 명성의 증거(proof of quality or reputation)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인증(endorsement)이나 신호(signal)로 작용하여 기부자들의 기

부 참여의도를 높이게 된다(정무성․김예진, 2017; Borgonovi, 2006; De Wit & 

Bekkers, 2017; Heutel, 2014; Nikolova, 2015; Payne, 1998). Borgonovi & 

O’Hare(2004)는 예술감독들과 심의위원들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문화예술분야 공공

기관인 NEA의 지원이 기부자들에게 호의적으로 어필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경쟁

률 높은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단체는 예술적인 우수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예술분야 잠재기부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13) 또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었을 때 기부동기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Hung & Hager, 2019).
12) Ribar & Wilhelm(2002)은 ‘warm-glow’과 같은 의미로 ‘joy of giving’을 사용하고 있다.
13)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지원심의제도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

로 위촉하여 심의회의를 구성 후 많게는 3단계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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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공공지원 수혜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Brooks, 1999; Lu, 2016),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NEA나 주

(州)예술위원회)이 가진 권위와 정부지원의 가치에서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Brooks, 

2000; Smith, 2003). 게다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선정된 단체들 중 특히 신생단체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단체의 경우, 그리고 사

용내역이나 각종 준수사항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정부지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기부자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Hughes, Luksetich, & 

Rooney, 2014; Khanna & Sandler, 2000).

개인의 기부동기를 분석한 비영리분야 연구에서는 순수한 이타심 이외에도 권위나 

존경심, 사회적 압력, 죄책감, 동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Bekkers & Wiepking, 

2011; Hughes et al., 2014), 비순수한 이타주의에서 발현되는 이러한 ‘warm-glow’

를 기부자가 가질 때 불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다(Ribar & Wilhelm, 2002; 

Andreoni, 1989, 199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순수한 이타주의 모델에서 설명하

는 완전한 구축효과는 정부지원과 민간기부의 완전한 대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많

은 비영리분야 연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부 동기들은 잠재기부자가 납세자

(taxpayers)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

부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추

론이 가능하다. 구축효과와 구인효과 가설을 잠재기부자의 입장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

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배경�모형 잠재기부자의�입장 정부지원과�기부의�관계

공공재�모형

(Public�goods�model)

순수한�이타주의(pure�altruism)

-�개인이�정부의�지출을�자신의�연장으로�인식

완전한�구축효과

(Complete�crowding-out)

공공재-사적재�혼합�소비�모형

(Mixed�consumption�model)

비순수�이타주의(impure�altruism)

-�정부지원을�대체재로�보지�않고�개별적�기부동기

와�연결하여�인식

불완전한�구축효과

(Incomplete�crowding-out)

사적재�소비�모형

(Private�consumption�model)

순수한�이기주의(pure�egoism/pure�warm-glow)

-�기부를�통해�효용을�얻을�수�있다고�인식

불완전하거나�구축효과�없음

(Incomplete�or�no�crowding-out)

배서(인증)�혹은�신호

(Endorsement,�signal)
제3자의�기여�강도에�대한�인식과�반응

구인효과

(Crowding-in)

자료:�Abrams�&�Schitz(1978),�Andreoni(1990),�Eckel�et�al.(2005),�Payne(1998),�조선주․박태규(2007)의�연구를�

재구성

<표�1>�구축효과와�구인효과�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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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분석자료�및�연구방법

1.�분석자료

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간기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

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

년 실시하여 백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시자

료14)이며, 설문조사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이다. 전

문예술법인․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임의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광역시

도 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술단체

가 이 제도를 통해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이러한 단체에 기부한 법인은 일정 부분의 세제 혜택(손금 산입)을 받을 수 있

고,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예술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

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정된 법인과 단

체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보조, 공공시설의 대관이나 무상사용 등 행정적인 지원도 제공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은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이고, 매년 신규로 선정되는 단체들도 생겨나는데, 응답에 대한 의무 규정

이나 기타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하는 것은 단체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서 관측치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불균형 패널이다. 국내에서 문화예술단

체와 관련한 조사는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있으나, 공연예술분야만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까지 포함하는 단체들의 현황이 조사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적용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3~2018년(6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활동한 명세

에 대하여 설문 조사된 운영현황조사 결과를 자료화하였으며, 매년 시행되는 조사의 대

상 기간은 전년도 1년간이다.15) 제공된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에 가까우나 설문조사에 

근거한 데이터이므로, 좀 더 정교한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14) 개별단체를 비식별화하기 위해 단체 명칭을 아이디로 처리하고 연한, 소재지 등을 더미(dummy)화하여 
취득, 분석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원시자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5) (예시) 2018년도 조사의 응답 대상 기간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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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순수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 경

우 제거하였다.16) 또, 총수입과 총지출액이 0(zero)의 값을 가지거나 음수인 경우, 활동

이 없거나 응답 오류 혹은 오기이므로 이 역시 제거하였다(Kim, 2017; Krawczyk, 

Wooddell, & Dias, 2017). 단체의 일련번호가 있으나 관측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제

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543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비영리분야에서 나타나는 공공지원과 민간기부 간 관

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더구나 예술분야에서 민간의 자금을 얻어내기 위한 모금 

노력의 역사가 다른 비영리분야에 비해 길지 않고, 예술분야의 현황이나 정부의 지원 결과

와 관련한 개별예술단체 수준의 원시자료는 축적된 기간도 길지 않고 거의 공개된 적이 

없어, 공공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단계 이전에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한 변수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증분석 모형을 구성한다.

  =    +   +  +   +  

여기서, 종속변수인  는 예술단체 에 대한 년도의 기부금을 의미하고, 

핵심 설명변수인  는 예술단체 에 대한 년도의 공공지원금을 의미한다. 또한 

 는 통제변수의 벡터이며, 자체수입액, 직원수, 후원회원수, 소재지, 법인 

여부, 복식부기 여부, 활동유형이 포함되었다.17) 또한, 는 단체효과를, 는 연도효과

를 나타내며,  는 오차항이다.

종속변수인 기부금은 예술단체가 모금한 민간재원(개인, 기업)의 금액을 나타내는

데, 이는 단체 활동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며, 기부자 만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측정 가

1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 초기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었으나, 2011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영리법
인을 전문예술법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013년도에 응답한 영리법인(16개)을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17)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의 자원획득 관련 선행연구에서 직원수, 법인 여부, 단체 규모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정진경, 2002), 총수입을 조직의 크기로 측정할 수도 있으나(노연희,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공공지원과 기부는 총수입에 포함되어 공선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2019
제33집�3호        42

능한 수치이다(Okten & Weisbrod, 2000; Weisbrod & Dominguez, 1986). 공공

지원액은 정부나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예술단체에 지원된 금전을 의미하는데, 보조금

이나 계약관계에 의한 금전, 정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Schatteman & Bingle, 2017). 자체수입액은 티켓(ticket) 판매, 수업료, 멤버십 

비용 등 수혜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하는 금전이고

(Schatteman & Bingle, 2017), 자체수입의 항목으로 프로그램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

도 있는데(Andreoni & Payne, 2011; Smith, 2007),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자체

수입액이 해당된다. 직원의 수는 단체에 소속된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획, 행정 등의 업

무를 담당하는 인력까지 포함한다. 후원회원의 수는 후원회원이 해당연도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단체별로 다양한 수의 후원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Trussel 

& Parsons(2007)는 기부 결정 과정은 단체의 재정적인 정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복식부기 여부는 단체의 재정적 정보를 담고 유지하고자 하는 단체 

속성을 대리한다고 보아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 분석자료를 구성하는 예술단체는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단체로 구분되는데, 법인과 단체는 운영방식이나 이해관계자

의 속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여부 변수 역시 포함하였다. 소재지(수도권/비수도

권)와 활동유형(공연단체, 공연장운영단체, 전시기획및전시장운영단체, 지원기관및기

타단체)은 단체 속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단체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보통최소제곱법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POLS)으로 모형을 추정한다. 이때 패널구조를 가

진 데이터로 POLS 추정을 할 경우에는 오차항 간 시계열상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클러스터 분산 추정량을 사용한다.18) 그런데, 실험연구에 의하지 않은 패널데이터는 이

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POLS로 추정할 경우 표준오차에 영향을 주어 비효율적

인 추정량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분석자료에 변수로 포함되지 않아 관찰되지 않은 개

체별 특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오차항에 포함된다면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에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생겨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오차성분 모형(    +   )을 가정해야 하는데, Hausman 

18) 개체들의 시간에 걸친 오차들, 즉 관측되지 않은 해당 단체의 특성이 모든 t에 포함된다면 이는 시계열상
관을 가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치록(201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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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결과,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보다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추정이 

본 연구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19). 여기에,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와 

 가 상관되지 않고, 가 에 걸쳐 동분산이며,  가 와 에 걸쳐 비상관이고 동분산

을 가진다는 가정이 필요하다.20) 하지만 통상적인 패널데이터에서 이러한 가정이 성립

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견고한 표준오차를 결합하여 추정한다. 다만, 공공지원

과 민간기부는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질 수 있는데(Heutel, 2014; Kingma, 1989; 

Payne, 2009), 설명변수의 측정오차가 있거나 누락변수 등으로 발생하는 내생성은 도

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소할 수 있다(Angrist & Krueger, 2001; 우석진, 2018). 그러나 

도구변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거니와(Heutel, 2014; 권남호․신헌태, 2018),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수준의 개인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Andreoni & Payne, 2003; 

Heutel, 2014; Payne, 1998)이나 지역수준의 예술단체와 예술지원기관 배정 예산

(Smith, 2007)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사례가 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단체 소

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유사한 도구변수의 도입이 어렵다. 이

러한 데이터가 가진 속성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가 오차항과 상관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1계 차분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3.�기초통계량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한 변수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기부금은 평균 약 6천 3백만 원을 보이고 있고, 공공지원금은 약 14

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원수는 평균적으로 약 222명이고, 후원회원수는 평균 56

명 정도인데 표준편차가 좀 큰 편으로 나타났다. 36%가량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이 4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3%의 관측치가 복식부

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유형은 공연단체가 가장 많은 비율(74%)을 

차지하고 있고, 공연장운영단체가 가장 적은 비율(3%)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원기

관및기타단체의 수도 15%의 비율로 낮지는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변수들 중 연속형 

변수인 기부금, 공공지원금, 자체수입, 직원수, 후원회원수는 평균값을 고려할 때 표준

19) 이는 직관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개체별 특성인 에는 시간불변 속성(개별효과)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 속성은 공공지원을 비롯한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0) 가 이분산적이거나  에 이분산 혹은 자기상관이 있으면 안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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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선형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들 변수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최

종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단위:�명,�천�원)

변수명 설명 평균 표준편차

기부금 개인과�법인이�기부한�금액의�합계 62,972.71 343,343.20

공공지원금 정부,�공공기관이�지원한�금액의�합계 1,399,509.00 6,542,732.00

자체수입액 자체적인�활동(공연,�전시)으로�획득한�금액의�합계 522,554.10 2,481,150.00

직원수 기획행정인력,�기술기타인력,�단원의�합계 221.56 74.66

후원회원수 개인�및�법인�후원회원의�합계 56.10 319.62

소재지 1=수도권,�0=비수도권 0.36 0.48

법인�여부 1=법인,�0=단체 0.43 0.49

복식부기�여부 1=시행,�0=미시행 0.33 0.47

활동

유형

1.�공연단체* 1=공연단체,�0=그�외 0.74 0.44

2.�공연장운영단체 1=공연장운영단체,�0=그�외 0.03 0.18

3.�전시기획및전시장운영단체 1=전시기획및전시장운영단체,�0=그�외 0.07 0.26

4.�지원기관및기타단체 1=지원기관및기타단체,�0=그�외 0.15 0.36

관측치수 3,543

주�1)�본�연구의�분석자료를�이용하여�정리

주�2)�*�는�기준변수를�의미

<표�2>�변수�설명과�기초통계량

Ⅳ.�분석�결과

1.�분석�결과

분석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donation)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공공지원금(grant)을 핵심 설명변수로 하여, 전체 표본에 대하여 (1) 합동최소자

승모형(POLS)과 (2) 임의효과모형(RE) 및 (3) 고정효과모형(FE)을 추정하였고, 아울러 

고정효과모형 중의 하나인 (4) 1계 차분(FD) 모형도 함께 추정하여 <표 3>에 제시하였

다. 모든 모형에 대해 단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군집에 의한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하여 군집-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지원, 자체수입, 법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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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복식부기 여부 등의 변수들이 대체로 모든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계수로 추정되었다.21) 구체적으로 공공지원이 10% 늘어날 경우 민간의 기부는 약 

0.5%~0.6%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POLS보다 고정효과모형 추정시 추정계수

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복식부기를 시행하는 단체는 

그렇지 않은 단체보다 평균적으로 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0.469~0.547). 

직원의 수는 POLS와 RE 모형 추정에서는 기부 증감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났으나, FD모형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후원회원의 수는 대

체로 기부금의 증가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계수추정치가 낮게 나타났다. 예술단체가 법인일 경우 단체

인 경우보다 기부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기관 및 기타 유형에 속하는 단

체일 경우 기준변수인 공연단체보다 기부금을 더 모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유

형에 법인인 공공재단 등이나 협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된다.22)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공공지원을 받을 때 

미약하지만 기부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재원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모형들이 계량경제학적으로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핵

심 설명변수인 공공지원금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핵심설명변수인 공공지원이 민간기부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점은 잠재기부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개별단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의 명성이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고 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정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Borgonovi, 2006; Neto, 2018). 또, 복식부기를 하는 단체일 

경우, 민간영역의 재정지원을 더 받는다는 결과는 김성규(2015)가 주장한 바와 같이 비

영리단체의 투명성은 ‘잠재기부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이 되고, 복

식부기는 이러한 투명한 회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식부기에 의

한 재무제표의 외부 공개 등을 통해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21)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Nikolova(2015)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데
이터 내에 많은 변동이 있어 계량화하기 힘듦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 연구에서도 FE 모형을 추정할 
때 0.129~0.206 사이의 R2값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Nikolova(2015)를 참고.

22)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자료에서는 그러한 공공재단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별도로 더미로 처리
하거나 제거할 수 없었다. 만약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확연해진다면 더미 처리를 새롭게 하여 계수추정
치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공재단들이 모금한 기부금은 그들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예술단체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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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POLS (2)�RE (3)�FE (4)�FD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Robust�Std.�Err.) (Robust�Std.�Err.) (Robust�Std.�Err.) (Robust�Std.�Err.)

1.�공공지원금(ln)

(FD�:�D.공공지원금)a)

0.049***

(0.018)

0.054**

(0.022)

0.063**

(0.028)

0.059**

(0.029)

2.�자체수입액(ln)

(FD�:�D.자체수입액)

0.055**

(0.022)

0.044*

(0.024)

0.021

(0.029)

0.010

(0.030)

3.�직원수(ln)

(FD�:�D.직원수)

0.029

(0.070)

0.062

(0.075)

0.070

(0.092)

0.171*

(0.096)

4.�후원회원수(ln)

(FD�:�D.후원회원수)

0.978***

(0.035)

0.763***

(0.046)

0.480***

(0.062)

0.441***

(0.068)

5.�복식부기�여부

(1=시행,�0=미시행)

0.514***

(0.181)

0.547***

(0.211)

0.516**

(0.263)

0.469**

(0.182)

6.�소재지

(1=수도권,�0=비수도권)

0.297*

(0.152)

0.343

(0.229)

7.�법인여부

(1=법인,�0=단체)

1.780***

(0.160)

1.448***

(0.235)

8.�활동유형�2

(공연시설운영)

0.876*

(0.461)

1.214*

(0.659)

9.�활동유형�3

(전시기획및전시장운영)

0.134

(0.295)

0.207

(0.439)

10.�활동유형�4

(지원기관및기타)

1.309***

(0.240)

0.923***

(0.326)

Cons
2.127***

(0.352)

2.691***

(0.377)

4.469***

(0.508)

‒0.235

(0.280)

F�통계량 99.577*** 8.896*** 8.130***

Wald�chi2 513.757***

Observation 3,543 3,543 3,543 2,267

R2 0.258 0.045 0.035

R2_a 0.255 0.042 0.032

주�1) *�p<0.1�,�**�p<0.05,�***�p<0.01

주�2) Hausman�test�결과�임의효과�모형보다�고정효과�모형�추정이�적절한�것으로�나타남

주�3) 로그�변환시�ln(0)은�정의되지�않으므로�모든�연속형�변수에�1을�더하여�로그로�변환하여�결측치가�아닌�0의�값을�유지함
a) 1계�차분(FD)�모형도�고정효과(FE)모형에�포함되나�분석방법의�차이에�의한�비교를�위해�FD로�표기하고�분석을�시행함�

연속형�변수�아래에�표기된�“FD:D.변수명”은�차분에�의한�FD�모형�추정시�해당되는�변수명으로�참고

<표�3>�예술단체에�대한�공공지원이�민간기부에�미치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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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및�시사점

본 연구는 순수예술분야에서 그동안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공공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비영리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간

기부 간 관계를 대표하는 구축효과 가설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예

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순수예술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려는 정부정책이 민간기

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조사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범위와 출처를 가진 데이터 분석

을 통한 선행연구들에서 구인효과와 구축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술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공공지원과 민간기부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정책 방

향에 대한 제안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공공지원이 약한 구축효과를 보이거나 구인효과를 가져온다면 정부 보조금의 

삭감이나 지원사업의 폐지는 실제 공공지원의 감액분보다 더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재원을 줄이게 될 것이나(Khanna & Sandler, 2000), 정부지원이 오히려 대체

재로 인식되어 기부활동이 감소하는 강한 구축효과를 보인다면 지원 효과에 대한 타당

성을 의심할 수 있고(조선주․박태규, 2012), 해당 공공지원은 줄이거나 다른 지원사업

을 찾아봐야 한다는 보조금 정책에서의 방향성을 찾는 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박경래․이민창, 2001).

분석결과,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들 단체에 대한 

기부를 밀어내지 않고 미약하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인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비영리분야 전체가 아닌 세부분야에서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예술분야에서 구인효과가 나타난다는 

일련의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Borgonovi, 2006; Brooks, 1999; 2000; 

Smith, 2007). 국가와 환경이 달랐음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점은 예술에 대한 인식

이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서 발현되는 부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Andreoni(1989, 1990)가 제기한 ‘warm-glow’가 우리나라 예술분야 기부

에서도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영리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기부를 밀어낸다는 ‘완전한 구축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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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정립된 이후 진행된 실증 연구들의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한 De Wit & 

Bekkers(2017)에 따르면, 실험 연구에서는 구축효과가, 비실험적 연구에서는 구인효

과가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직접 지출(expenditure)

이 아닌 보조금(subsidy) 형태일 때 구축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가 비실험연구이고, 우리나라 예술단체가 주로 보조금의 형태로 공공지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분석 결과는 해외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정부지원과 민간기부의 관계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계량적으로 추

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이 해당 비영리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만이 아

닌 다른 영향, 예를 들면 세제의 변화나 정부 정책에 반응하는 기업의 참여 등과 연결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축효과 가설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체에 

대한 잠재기부자의 충분한 정보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알고 있더라도 당초 의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Horne, 

Johnson, & Van Slyke, 2005), 실제 기부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체의 활동유형을 공연단체, 공연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도별

로 세부 장르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향후 데이터 구축시 이러한 점이 보완

된다면 음악, 연극, 무용과 같이 공연예술 세부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기부를 일부 견인하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다음과 같

은 정책적 뒷받침과 예술단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첫째, 정부는 적어도 현재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예술계에 대한 지원총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에게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중요한 재원이

지만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저조한 예술기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들이 예술에 

대한 기부에 관심을 더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23) 둘째, 예술단체의 모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력 양성교육의 강화나 간접 지원의 확대, 이를테면 모금전문가(fundraiser) 

교육이나 타 비영리 분야의 모금 인력과 예술계가 만날 기회 제공, 좋은 모금사례의 공

23)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거나’, ‘요청을 받지 못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아름다운재단, 
2014)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식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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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같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예술단체에서는 공공지

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원 구조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용호성(2010)이 지적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예술단체 대표에 의한 운영이나 의존 탈피와 재무관리의 투명성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 향후 관련된 데이터의 축적이나 예술단체의 재원조

성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수준의 지원과 실제 성과가 모여 공공지원과 기부 간 

관계에 대한 새롭고 발전된 수준의 조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되는 예술단체의 범위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국한되었는데, 전문예술법인과 전

문예술단체는 전체 민간예술단체의 평균적인 모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단체들에 대한 공공지원이 기부를 견인하니 무조건 정

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 둘째, 분석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통제변수의 사용에 대한 아쉬움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모형 설정시 단체별 세부 소

재지역, 인구, 특정연령대의 인구 혹은 비율, 평균연령, 1인당 총소득 등을 통제하고 있

는데(Andreoni & Payne, 2011; Heutel, 2014; Neto, 2018; Smith, 2007), 예술단

체의 소재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분류되어 있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그러하지 

못하였다.24)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단체수준의 자료(organization-level 

data)로서 많은 해외연구들도 유사한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함에도 불구하고,25) 

기부자의 실제 기부 동기는 파악하기 어려운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 기부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기부하였던(혹은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유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부자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모금 전략에도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과 민간기부 간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공공지원은 전년도 말부터 당해년도 초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동시성(simultaneity)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으나, 예술단체의 보

이지 않는 특성(대표나 담당직원의 전문성, 네트워크 등)외에도 Payne(2009)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유권자의 선호와 맞물린 보조금과 기부의 관계, 재난 발생시나 특정 비영

리분야에 대한 선호가 갑자기 올라가 발생하는 수요 충격(demand shock) 등에 의해서

24) 광역단체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사
이트(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자료를 내려받아 수도
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5) 국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단체의 보고나 응답에 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De wit & Bekk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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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생성이 발생하여 추정계수의 상향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 소재지가 세분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Two Stage 

Least Squares)나 시스템 적률추정법(System-GMM)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이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추후 연구과

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일정 부분 지니고 있음에도, 본 연구가 정부지

원과 민간기부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예술단체의 다양한 재

원조성 관련 연구들의 기초연구의 의미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예술단체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현재의 예술계뿐만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일반 국민과 우리의 후세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아직까지 예술

을 향유하는 국민의 상당수가 영화를 압도적으로 즐기고, 순수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정교하고 투명한 공공지원을 통한 예술창작과 향유활동의 확대뿐만 아니라, 예술

단체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연결될 때 순수예술을 즐기는 국민이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예술계로 지원되는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국민들

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예술기부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고,26)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

정적 지원만큼이나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핵심은 앞서도 언급하

였지만 김성규(2015)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술계와 함께 힘을 모아 예술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26) 통계청 사회조사(2017) 결과에 의하면 의료나 해외구호, 지역사회발전보다는 많이 낮지만 3.4%(2011
년)에서 매년 증가하여 7.1%(2017년)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경환 외(201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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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Government�Subsidies�on�Donations�

to�Arts�Organizations�in�Korea

Kim,�Jehjoong․�Heo,�Shik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private donations to 

artistic activities has not yet been studied in Korea. In this article, we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and private donations to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look into the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donations to arts fields,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policies related to support of the arts in Korea. The result shows that, 

in Korea, public support for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has the effect of 

inviting private donations, which is a meaningful implication when compared to 

overseas cases. This implies that public support for arts organizations can serve 

as a kind of signal to encourage potential donors to contribute. It can be seen that 

public assistanc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resources for arts 

activities.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government support, we 

believe that through advocating for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 of artists, and 

implementing more comprehensive fundraising strategies, the ability of arts 

organizations to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ir patrons would be further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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